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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

판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8가단15738  여

원       고 하◯◯

피       고 ◯◯

소송 리인 ◯◯

변  종 결 2019. 4. 25.

판 결  고 2019. 5. 30.

주       문

1. 원고  청구를 각한다.

2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7,210,000원  이에 하여 2011. 5. 3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

달일 지 연 5%, 그 다 날부터 다 갚는 날 지 연 15%  각  계산한 돈  지

하라.

       

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 피고가 2011. 3. 2. 소외 @@과 함께 경 하는 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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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자  달라고 하여 약속어  2장  담보  고 6,721만 원  여하 는

데 그  3,000만 원  변 았  뿐 나 지 3,721만 원  변 지 못하 므  피

고에 하여  잔  지  구한다고 주장하는 , 이에 하여 피고는 원고 부터 

돈  린 사람  @@이지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  다툰다.  

  그러므  살피건 , 원고가 내 우는 갑 1 증  원고가 @@에게 돈  송 하

다는  증명하는 자료일 뿐이어   증거만 는 원고  피고 사이에 소

차계약이 체결 었다는 사실  인 할  없고, 그 에 갑 2, 3 증 또한 피고가 차

용인이라는 사실  뒷 침할 내용이 포함 어 있지 않다. 

  라  원고  주장  아들일  없 므 , 원고 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

각하  한다.

판사 상도


